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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 태평양의 

뉴스레터에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특허법인 

태평양의 공식적인 견해나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 

주십시오  

 

 

T   (02) 2188 5454 

F   (02) 2188 5455 

E   ip@BKL.co.kr  

특허청 전자서명된 증명서류 업무 처리 기준 안내 

 

한국 특허청은 COVID-19 상황 하에서 대면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재외자들을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서명된 위임장 또는 전자 (원격) 공증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 특허청이 발표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처리 기준 

 

(1) 전자서명된 서류의 전자서명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서명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경우 

 

 

 

전자서명된 서류의 번역문 제출 시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서명한 서류임을 소명하는 

확인(진술) 내을을 번역문에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2) 전자서명된 서류의 전자서명이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서명 형태가 아닌 

문자, 기호(디지털 기호) 등으로 구성된 경우 

 



 

 

상기 (1)에서 언급한 소명 내용과 함께, 전자문서 파일 내 유효서명임을 나타내는 

속성정보(서명자 인증) 등을 복사(캡처)하여 번역문에 추가하여 제출할 경우에 

유효한 서류로 인정함 

 

전자서명에 의한 서류 제출은 한국 특허청에서 COVID-19로 인해 직접 대면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제출 가능성을 열어 둔 것으로, 아직 그 사례가 

많지 않아 제출 이후 심사과정을 통해 서류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